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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검토배경 및 목적

가. 검토배경

□ 자동차 안전확보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200만대를 초과함에 따라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게 되어 이제 자동차는

가정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음.

○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게 되므로 자동차 안전성 확보 및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동차 리콜제도는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임.

□ 제도적 환경의 변화

○ 『소비자보호법』의 개정(결함보고의무제 도입)과 2002.7.1

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의 도입 등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임.

□ 소비자의 관심 및 욕구증대

○ 소득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안전의식이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도 및 제작결함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

되었고,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자동차동호회, 제조

업체의 안티 그룹 등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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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리콜제도 미비

○ 자동차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리콜제도는 선진국

(미국)에 비해 아직 미비한 상태임.

나. 검토목적

□ 본 공청회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리콜제도의 미비점을 파악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 도모 및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2 . 검토범위

□ 리콜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

동차 리콜제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범위의 정

립과 리콜제도의 정착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함.

※「리콜(Recall)」은 미국법상의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에서 제작결함시정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

여 본 공청회에서는 리콜 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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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우리나라의 자동차 리콜제도

1. 일반현황

□ 우리나라에 자동차 리콜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92. 9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임.

□ 리콜관련 내용

○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안전기준이나 자발적인 제작

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시정통보 방법 및 내용, 시정명령 및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에 한해 자발적인 결함시정, 시정명령 및 벌

칙이 규정되어 있음.

○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리콜 담당기관은 건설교통부에서 총괄하며, 실제 업무

는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음(시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내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실시).

※ 교통안전공단의 주요업무 : 교통안전교육, 자동차검사, 조사

연구, 자동차 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등

※ 교통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은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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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실시

2 . 자동차 안전기준

□ 자동차 안전기준은『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

되어 있으며,

○ 항목별로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이 길이·너비 및 높이, 중량

분포, 최저지상고, 차량총중량 등 57개 항목

○ 이륜 자동차의 안전기준이 길이·너비·높이, 차량총중량,

중량분포, 접지부분 등 27개 항목

○ 제작자동차 등 안전기준은 가속제어장치, 계기판넬, 조향장

치 등 38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음(첨부1 참조).

○ 이에 대한 시험검사방법은『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시행

세칙』(건설교통부 고시)에 기술되어 있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에는 이륜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으나, 안전기준에는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이륜 자동차의 안

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작자동차등 안전

기준 항목에는 이륜자동차가 빠져 있음.

○ 최소한의 안전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먼 형식적 내용의 안

전기준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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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너비·높이 ▶최저지상고 ▶물품적재장치 ▶소화설

비 등 16개 항목임.

3 . 자동차 리콜제도

가. 자동차 리콜근거 및 범위

□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

체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

여야 함(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 리콜범위는 자동차의 제작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

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임(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나. 자동차제작결함 시정절차(자발적 시정)

□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30일이내에 시정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3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다. 제작결함 시정계획 실시전 보고내용

□ 제작자등은 시정계획을 통지 또는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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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작결함시정 절차(강제적 시정)

□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작자등

이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동법 제31조 제2항).

※ 통보방법이나 보고절차 및 내용은 자발적 시정과 동일

마.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리콜에 대한 청

문회)

□ 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

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바. 결함여부 확인 조사

□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한 안전시험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법제31조 제3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여부의 조사를 의뢰받은 안전시

험대행자가 제작결함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

설계도면 기타 자료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

류·일시 및 장소등을 정하여 제작자등에게 제시를 명하여

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조사범위 및 자료제출 내용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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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작결함시정 위반에 대한 벌칙

□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작결함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81

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

거나 운행케 한 자, 안전결함여부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동법

제84조) 규정하고 있음.

4 . 자동차 리콜실시현황

□ 리콜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리콜건수는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2000년도 리

콜현황자료는 첨부 2참조).

○ 연도별로 보면, 1997년도 7건(32,510대), 1998년도 24건

(77,573대), 1999년도 20건(111,330대), 2000년도 35건

(544,139대)임.

○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주)의 차량이 11건(453,560대)으로

가장 많고 수입차는 크라이슬러 차량이 6건(609대), 포드가

4건(838대) 등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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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자동차 리콜실시현황

년도
국산차 수입차 계

건수 대수 건수 대수 건수 대수

1997 4 30,619 3 1,891 7 32,510

1998 6 72,366 18 5,207 24 77,573

1999 8 107,840 10 3,490 20 111,330

2000 16 541,918 19 2,221 35 544,139

자료원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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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미국의 자동차리콜 제도

1. 일반현황

가. 현황

□ 미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리콜제

도가 실시되었으며, 시행착오의 과도기를 거쳐 1970년대 말

부터 정착되었음.

□ 미국에서는 리콜제도와 병행하여 제조물책임제도와 집단소

송제도가 정착되면서 자동차 등 모든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자사가 생산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

였을 경우,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소송에 직면하여 배상을

하기 보다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제품을 리콜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나 사업자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였던 관계로 별 무리없이 리콜제도가 정착됨.

□ 미국의 자동차리콜 관련법규로는 Title 49 U.S.C. Chap ter

301(Motor Vehicle Safety Act)이 있으며, 하위 규정으로는

Title 49 C.F.R. Parts 501-596가 있음.

□ 미국에서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뿐아니라 자동차와 관련

한 부속장치(타이어 등)도 리콜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한 리콜이 시행되고 있음.

※ U.S.C.(Un ited States Code; 연방법률)

※ C.F.R.(Code of Federal Regu lation s; 연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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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콜 담당기관

□ 리콜 담당기관은 미국 교통부(DOT; Dep artm ent of Trans-

p ortation) 산하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 HTSA; National

H ighw ay Traffic Safety Adm inistration)임.

□ 설립근거는 1970년 제정된 도로안전법(the Highw ay Safety

Act)에 의해 설립됨.

□ 설립목적은 자동차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사망, 상해 그

리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함.

다. 주요업무

□ 자동차와 자동차장비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집행,

□ 자동차안전에 관한 결함에 대해 조사 및 경제적인 연료소비

의 표준을 정하고 집행,

□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주와 지방정부 원조,

□ 안전벨트와 어린이용 안전좌석, 에어백의 사용을 촉진

□ 주행기록계의 불법조작여부를 조사하고 자동차도난방지 규

칙 제정 집행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으로의 발전을 위해 운전자의 습

관과 교통안전과의 관계 조사

□ 무료로 상담전화를 운영하면서 자동차안전에 대한 불만접수

와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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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동차 안전기준

□ 미국의 자동차안전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제정토록 되어 있고,

각 기준은 실행 가능한(practicable) 것이어야 하고, 자동차

안전의 요구(the need for m otor vehicle safety)를 충족시켜

야 하며, 객관적인 용어(objective term s)로 명시되어야 한다

(49 U.S.C.§30111)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5년마다 자동차안전기준 시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시험의 우

선순위를 수립하고 계획을 진전시키는데 장관의 의무 및 권

한과 일치하는지 고려하고, 더 급선무라고 여기는 문제를 나

타내기 위해 그 우선순위를 수시로 변경할 수가 있음(49

U.S.C.§30111(e)).

□ 이 법의 하위규정으로 49 C.F.R. 571에 연방자동차안전기준

(FMVS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 dards)을 규정

하고 상세한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을 나열하고 있으며, 안

전항목을 세가지 부류로 나누어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추돌사고 회피를 위한 안전기준(Crash Avoidance)으로 ▶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 ▶창닦이기 장치 등 25개항목

○ 추돌사고시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기준(Crashw orth iness)으

로 ▶내부충격에 의한 탑승자 보호 ▶머리지지대 등 23개

항목

○ 추돌사고 이후 상해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Post Crash

Stan dards)으로 ▶연료시스템 충실도 등 5개항목으로 나누

어져 있음(첨부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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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동차 리콜제도

가. 리콜절차(자발적 시정)

□ 자동차 또는 교체부품의 제조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교통부

장관에게 배달증명우편(certified m ail; 등기)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자동차나 그 부속장치의 소유자, 구매자, 중개상에게는

일등우편(first class m ail; 보통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함(49

U.S.C. 30118).

○ 자동차 또는 그 부속장치가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그 결함이

자동차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그 자동차 또는 그 부속장치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리콜실시 통보방법(교통부장관, 자동차소유자)

□ 제조업체가 자사가 생산·판매한 자동차에 안전결함이 있거

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리콜을 실시할 경우

시정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교통부장

관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또한 각 제조업체에서는 결함이 안전과 관련이 있든 없든

자사의 차량이나 부속장치의 결함(정상적인 감모(減耗)를 넘

은 비작동, 작동불량 또는 디자인 사양과 다른 결함과 불량

상태 포함)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제조업자, 도매업자, 대

리점, 임대차인 또는 구매자에게 송부된 모든 통지서, 게시

물 및 기타 통신(컴퓨터 통신, 전송 또는 기타 전신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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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보험연장 통지문, 품질개선 게시물 등)의 사본을

NHTSA에 제출해야 함(49 C.F.R.573.8).

다. 제작결함시정 절차(강제적 시정)

□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속장치가 결함이 있거나 기준에 부적

합하다고 결정할 경우 교통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

동차 소유자, 중개상에게 결함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조치토

록 명령해야 함(49 U.S.C§30118(b)).

라. 통지요건 충족에 대한 청문회

□ 교통부 장관의 제의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원에 따라 교통부

장관은 그 제조업자가 통보요건을 잘 충족했는지를 결정하

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는 그 제조업자

가 통보요건을 적절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로

정보, 견해, 이의를 제시할 수 있음. 장관이 그 제조업자가

통보의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

해야 함(49 U.S.C.§30118(e)).

마. 제작결함시정 방법

□ 결함이 있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나 부속장치의 제조

업자는 관련차량 소유자가 결함시정을 위해 자신의 자동차

또는 부속장치를 제조업체에 가져오면 그 결함이나 부적합

을 시정해야 함.

□ 제조업자는 아래의 방식에 따라 무상으로 결함 또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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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정해야 함.

○ 자동차의 경우 ①수리 ②그 자동차와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자동차로 교체 ③구매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 교체부품의 경우 그 부품을 수리하거나 해당 부품과 동일

하거나 상응하는 다른 부품으로 교체(49 U.S.C.§30120(a))

□ 타이어의 경우 소유자 또는 구매자가 결함정보를 제조업자

로부터 통보받은 날짜와 제조업자가 타이어 교체가 가능하

다고 통보한 날짜 중 시기적으로 나중날짜의 60일 이전에

수리를 위해 타이어를 보낸 경우 결함이나 부적합을 시정해

야 함.

바. 기록유지 의무(제조업체)

□ 자동차 또는 타이어 제조업자는 생산하는 자동차나 타이어

의 최초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의 기록을 유지해야 함(49

U.S.C. 30117(b)).

□ 안전과 관련이 있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 불만사항, 보고

서 및 기타 기록물의 보존의무를 제조업체로 하여금 보존토

록 규정하고 있음(49 C.F.R. 576).

사. 제작결함 확인조사

□ 교통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조사 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

음.

- 14 -



○ 이 법 또는 이 법하의 규정이나 발효된 명령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사 및 검사

○ 자동차 사고와 관련되고 이 법을 수행하기 위한 검사 및

조사(49 U.S.C.§30166(b))

아. 벌칙

□ 리콜과 관련하여 이법을 위반한 사람은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 이 경우 각각의 자동차 또는 부속장치의 각 품목에 대

해서 별도의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관련된 계속적인 위법행

위에 대해 최고 1,50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개인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힌

자동차 및 부속장치가 안전결함과 관련하여 장관을 속이려

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30166조(제작결함조사 관련)의 보

고요건과 Title 18 U.S.C.§1001(허위보고나 허위자료 제출

등)를 위반한 자는 Title 18의 벌금이나 15년 이하의 징역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음(U.S.C.§30170)(첨부 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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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국의 자동차 리콜실시현황

□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자동차리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

○ 최근 실시한 리콜건수는 1998년도가 406건(자동차

17,132,488대, 부속장치가 1,423,310, 타이어 597,159본)이며,

1999년도가 434건(자동차 19,297,311대, 부속장치가

35,284,117개, 타이어가 7,291본)을 실시하여 건수가 증가추

세에 있음.

98∼ 99년도 미국의 리콜실적 현황

단위(건, 대수·갯수)

구 분
자동차 부속장치 타이어

건수 대수 건수 갯수 건수 갯수

1998
363

(8)

17,132,488

(61,399)
39 1,423,310 4 597,159

1999
387

(40)

19,297,311

(247,704)
40 35,284,117 7 7,291

자료원: Safety Related Recall Campaigns for Motor Vehicle and Motor

Vehicle Equipm ent, Including Tires, 1998-1999year, 미 교통부

※ ( )는 이륜 자동차 리콜 실적임.

5 . TREAD법 (Tra ns po rtatio n Re c a ll Enha nc e me nt, Ac c o unt-

a bility a nd Do c ume nt Ac t; 자동차 리콜 강화법)

□ 미국은 Firestone 타이어의 리콜을 계기로, 안전결함에 대한

리콜강화를 위한 결함정보 보고범위 확대와 보고의무 강화

를 골자로 하는 TREAD법을 공표하여(2000.11.1일) 2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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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한 내용은 조기경고 보고요건(Early Warnin g Rep o-

rtin g Requ irem ent)으로 ▶외국에서의 리콜실시현황 ▶잠

재적결함으로 인한 중상이나 사망에 대한 청구사건 ▶재산

피해의 청구사건과 관련있는 통계자료와 ▶기타 보고자료

는 보증클레임, 정비보고서, 소비자불만, 제조업체의 내부

조사자료, 디자인 변경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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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자동차 리콜의 범위 정립 및 정착화 방안

1. 자동차 리콜범위의 정립

가. 리콜대상 및 범위

□ 미국의 경우 결함이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속장치의 작

동상, 구조상, 재료상의 모든 결함을 의미하며, 리콜대상 자

동차의 결함은 "자동차나 그 부속장치가 자동차안전과 관련

한 결함이 있거나 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포함

하고 있고 실제 부속장치도 리콜을 실시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안전결함을 자동차의 제작등

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의 부속장치"가 리콜대상에서 빠져 있고, "다수"의 자

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결함시정을 하도록 규정하

고 있어 법규상 리콜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자동차란 자동차부속장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이며, 부

속장치의 교체시에 교체된 자동차부속장치에 결함이 발견되

면 이를 사용한 자동차의 경우도 역시 결함이 발생될 가능

성이 높으므로 신차를 운행하다가 운전자가 사후에 추가장

착하는 자동차부속장치(예; 타이어, 에어백 , ABS , 안전벨트

등)의 경우도 리콜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 또한 다수 의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결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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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판정한다는 문구는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바, 삭제

되어야 할 것임.

○ 즉, 결함정보란 수집하기가 어렵고 실제 사고로 연결된 시

점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자동차에 결함이 있

다고 여겨질 때에는 이미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연결된

후이므로 1-2개의 결함정보에 의해서도 동종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관련차량을 모두 리콜대상에 포

함시켜야 할 것임.

리콜근거 및 범위

구 분 미 국 우리나라

리콜근거

-자동차 또는 교체부품의 제조업자는

자동차 또는 부속장치가 결함을 가지

고 있고, 그 결함이 자동차안전과 관련

이 있는 경우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

합하지 않을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유자, 구매자, 중개상에게 통지함

(U .S.C. 30118(a)).

-제작자 등은 제작등을 한 자

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

는 지체없이 교통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

를 하여야 함(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리콜범위

-자동차

-이륜자동차

-부속장치(타이어, 에어백, ABS 등)

-자동차

-이륜자동차

(*다수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

동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한함)

나. 안전결함 판정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

서 누구나 결함여부를 확인하고 인정하지만, 안전운행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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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주는 결함 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는 이에 따라 다

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 수 있음.

○ 예를들어,『운행중 엔진작동 정지현상』은 누구나 안전운

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쇽업소버에

서의 소음 및 오일누유 문제』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

□ 아래의 미국 리콜사례는 보는 이에 따라서는 안전결함과 관

련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사항임.

<결함내용>

o 운행중 내부램프가 예기치 않게 점등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FMVSS

101 제어 및 표시 요건에 미달함. 갑자기 내부램프가 점등될 경우

운전자를 놀라게 하여 조향감각을 상실시킬 수 있음.

<조치내용>

o 램프제어 검사후 불량부품 교체

(NHTSA 리콜번호: 98V027, 1998.2.28)

<결함내용>

o 어린이 안전시트가 장착된 미니벤 안전벨트 잠금장치가 오염될 경우

벨트풀기가 어려워 어린이들이 벨트를 풀기가 힘듦.

<조치내용>

o 제조업체는 벨트잠금장치를 청소해주고 비상해제 장치를 보강

(NHTSA 리콜번호: 98V185, 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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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내용>

o 자동변속기 압력조절솔레노이드 밸브실로 변속기 오일이 누유됨. 이

현상이 계속되면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을 때 예상대로 가속이 붙지

않게 됨.

<조치내용>

o 압력조절밸브 교체

(N HTSA 리콜번호: 99V178, 1999.7.14)

⇒ 따라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

해서는 모든 조사(시험검사포함)를 통해 제작결함이 확인된

다음 그 결함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지(또는 품질결함인지)

를 자동차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안전결함판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판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임.

□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공청회(2001.3.9일)에서도 결함판정을

위해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하

였으나, 구성인원 30인 내외 중 상임위원 6명(건설교통부 3

인,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3인), 비상임위원은 24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큰 이견은 없음.

○ 그러나 회의 개최 때는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3인 이

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관계당국 인

원이 과반수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의 결함판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따라서 과반수에 가까운 관계당국의 인원을 최소화함과 동

시에 조사담당부서 직원은 제외하고, 대신에 소비자보호기

관 자동차 전문가, 자동차전문 변호사, 자동차공학과(기계공

학과) 교수 등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

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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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동차 안전결함과 품질결함의 리콜대상 이원화

□ 제작결함에는 안전성과 관련없는 품질결함도 포함되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제작결함시정은 안전결함에만 국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범위내에서 리콜을 행하고 있으나, 안

전과 관련없는 제작결함은 각 제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고

객만족리콜(cu stom er satisfaction recall)이나 특별정책리콜

(sp ecial p olicy recall)을 시행하고 안전결함 리콜과 동일하

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품질과 관련한 리콜

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비업체를 통해

A/ S로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제조업체의 주장대로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품

질결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일반부품; 차령2년, 주행거

리 40,000km 이내, 주요부품; 차령 3년, 주행거리

60,000km 이내)에만 무상수리 또는 교환을 해주므로 품질

결함의 경우 안전결함(차령 8년까지 무상수리)과는 달리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작결함임에도

불구하고 품질결함이란 이유로 수리비를 지불하는 등 차

량소유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품질과 관련된 설계·제작상 결함도 역시 안전과 관

련한 제작결함시정에 버금가는 차령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점검·수리해야 할 것이며 , 미국의 제조업체처럼 자발적인

품질결함에 대한 리콜이 활성화될 때까지라도 품질 관련 리

콜을 법규로 규정하여 강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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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리콜제도를 안전결함시정과 품질결함시정으로 이원화 하

여 제도를 운영하고, 안전결함에 관해서는 엄격한 보고, 관

련자료의 기록을 유지관리케 함과 동시에 시정조치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 점검하고,

○ 품질결함에 관해서는 리콜실시일이나 품질결함 시정내용

등만을 신고토록 하는 등 보고절차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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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함정보 수집망 구축

□ 위해·위험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는 위해제품을 찾아

시정조치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제도이며, 소비자 안전기준

의 제정 및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

□ 미국의 경우 핫라인(H otline)을 통해 매년 수십만건의 정보

가 각계층으로부터 접수되고 있어(소비자, 인터넷, 행정기관,

외국정부, 경찰국 등) 자동차 결함시정 조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 안전결함 정

보수집을 위한 장치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제조

업체로 하여금 각종 보고의무를 강화하여 자동차 결함정보

를 수집하려고 하나, 제조업자가 이를 게을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다면 실효성이 높지 않음은 물론 제조업자에

게 과중한 부담만 지울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건교부에서 추진(예정)중인 제조업체 의무보고 내용 일부>

▶일정기간 동일차종에서 10건 이상의 유사한 장치·구조의 결함 또는 유·무

상수리한 경우 정비내역, 차종, 소유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정부에 보고 ,

▶소비자불만접수 사항의 조치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 ,

▶직영정비사업소 등에 접수된 소유자 불만사항의 보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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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부는 제조업체에게 의무보고제도를 통해 결함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는 국민의 청원을 기반으로 하는 제3자(소비

자보호기관, 자동차소유자, 소비자단체, 보험회사, 경찰청 등)로

부터 정보를 수집 또는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병원, 학교 등 위해정보 보

고기관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

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기관에서 수집한 사례

를 분석·정리하여 제작결함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등 각종 위해정보가 수집되는 기관(소비자보호원, 보

험회사 등)과의 업무협조 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수집된 위해정보 현황

(단위 : 건)

년 도
위해정보

보고기관

소비자

모니터
상담·피해 핫라인 해외정보 언론 기타 계

1999 2,049 448 54 39 36 2 38 2,666

2000 2,265 247 35 45 40 1 49 2,682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위해정보와는 별도로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 정보로부터 결함정보를 수집·분석 및 평가하여 제조

업체에게 리콜을 권고하거나 건설교통부에 리콜을 건의하고 있음(최근 2

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실시한 자동차리콜 실적은 첨부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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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함시정조치 제도 개선

□ 미국의 경우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5일 이전(휴일 미포함)에

보고토록 하여 신속한 제작결함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자동차관리법』에서

제작자 등은 자동차제작결함시정을 하기 전에 시정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40조 제4항), 제작자등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거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결함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또한 소유자에게 서면통보하거나 3개 일간지에 공고토록 하

여 제조업체로서는 둘중 하나만 하면 되는데, 만약 서면통보

를 하지 않고 일간지에만 공고한다면 일간지를 보지 못한

차량소유자는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게 됨.

⇒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제작결함 보고일자를 앞당기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서면통보로만 한

정하고, 신속히 알려야 할 사항(안전사고예방 차원)에 대해

서만 신문공고를 병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임 .

⇒ 아울러 현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분기마다 보고토

록 하고 있는 시정조치 보고는 사실상 시정조치가 100 %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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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기 어려우므로(차량에 이상이 없는 소유자의 경우 시정

조치받을 이유 없음) 일정기간(예시 ; 2년) 동안만 분기별로

보고토록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체가 최초구매자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나 중고자동

차로 매매될 경우에는 매수자를 찾아 시정조치 하기가 곤란

하므로 정부에서 차대번호와 차량소유자를 연동시키는 전산

화를 구축하여 리콜대상 자동차의 현 소유자 정보를 제조업

체에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리콜통보 비교

구 분 미 국 우리나라

리콜통보 o 자동차 또는 교체부품의 제조업자는

자동차 또는 부속장치에 결함이 있

을 경우에는 5일이내에 교통부장관

에게 배달증명우편(등기)으로 보고하

고, 소유자·구매자·중개상에게는

일반우편(first class m ail)으로 통지

함(U .S.C.§30118, 30119)

o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

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서울

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3개 이상

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시정조치 해야 함(동법 시

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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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리콜제도 정착을 위한 벌칙 강화

□ 미국의 경우 결함자동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

기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시정과 관련한 벌칙이 구체화되어

있고, 벌과금 또한 막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화되어 있음(첨부5 참조).

<미국의 벌칙내용 예시>

o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부속장치(타이어 등)를 제조·판

매한 자 등은 위반행위당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함(각각의 자동

차, 부속장치에 별도의 위반행위가 성립되고 계속적인 위반행위의

최고액은 1,500만달러임).

o 각종 검사·조사 및 기록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하루 한건의 법률

위반에 대하여 5,000달러임(매 하루중 계속된 위반행위별로 부과되며

최고액은 1,500만달러임).

o 개인에게 사망이나 중상을 입힌 자동차, 부속장치가 결함과 관련하

여 장관을 속일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고하거나 허위진술 및 자료제

출자는 벌금이나 15년 이하의 징역중 하나에 처함.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제작결함시정과

관련한 벌칙이 너무 과소하여 제조업체가 이를 무시해도 큰

불이익이 없음(첨부 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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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벌칙내용 예시>

o 건설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o 안전기준에 위반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케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조사·검사 거부 또는 거짓으로 진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결함시정제도와 관련없는 벌칙중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위조나 위

조된 번호판의 매매에 관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안전과 관련한 중요성에 비추어

정반대의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결함의 조사 및

시정조치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리콜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해야 할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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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동차 안전기준 항목의 정비

가. 형식적 내용의 안전기준 별도 규정

□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중

길이·너비 및 높이, 최저지상고, 차량총중량, 경음기, 경광등

및 싸이렌 등은 자동차 자체의 안전기준이기 보다는 주로 도

로교통상의 형식문제이며, 기타 접이식 의자, 입석, 통로, 반

사광, 전자파장해방지 등은 실질적인 안전기준과는 다소 거리

가 있음

※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안전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현재『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내용

의 안전기준은 동법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관계법령(도로교통

법 , 소방법 등)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에만 있는 항목

안전기준항목 미국 우리나라

길이·너비 및 높이 × ○

최저지상고 × ○

차량총중량 × ○

중량분포 × ○
연결장치 및 접지압력 ×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
접이식 의자 × ○
입석 × ○
통로 × ○
물품적재장치 × ○
반사광 × ○
경음기 × ○
운행기록계 × ○
소화설비 × ○
경광등 및 싸이렌 × ○
전자파장해방지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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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법으로 구분 규정된 안전기준 항목의 통합

□ 미국의 경우 자동차와 부속장치 모두를 연방안전기준

(FMVS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 dards)에 포함

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동차안전

기준항목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품질경영

촉진법』,『도로교통법』등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관리효

율화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따라서 , 현재 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관련 안

전기준을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단일법률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

별도 규정된 안전기준 항목

구 분 품질경영촉진법 도로교통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안전기준

항목

-타이어

-재생타이어

-어린이보호장구

-이륜자동차 헬멧

-자동차브레이크액

-자동차안전유리

-경고표지판(고장

차량의 표지판)

-압축천연가스용기 충실도

⇒ 특히 , 타이어(재생타이어 포함)의 경우 사소한 결함도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부속장치보다

도 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며 , 안전관리차원에서 우선적

으로『자동차관리법』에 통합시켜야 함.

※ 1999년과 2000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타이어관

련 접수건수 중『주행중 타이어가 파손된 건』은 97건과

125건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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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기준 항목의 확대

□ 에어백은 추돌사고시 머리와 가슴을 보호해주는 이차적인

안전장치(SRS; Supp lem ent Restrain t System)로 운전자의 사

망·상해를 줄이는 중요한 자동차부속장치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전기준 항목에서 빠져 있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접수건수의 대부

분(1999년 114건, 2000년에는 199건)은『추돌사고시 에어백

미전개로 인한 상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임.

⇒ 따라서 추돌사고시 운전자의 상해방지 및 감소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에어백을 반드시 장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버스(학교버스 포함)나 유치원 차

량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요 이용객으로 청소년 및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차량 종류를 지정하거나 전복사고시 상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천정(roof)강도를 강화한다거나(또는 약화시

킨다거나) 차량추돌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비상탈출이 용이

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원버스와 유치원 버스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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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전기준 항목중 우리나라의 기준에 없는 항목>

▶106(브레이크 호스)

▶131(스쿨버스 보행자 안전장치)

▶208(탑승자충돌보호장치)중 에어백,

▶220(스쿨버스전복사고보호)

▶221(스쿨버스차체접합부 강도)

▶222(스쿨버스탑승자좌석과 충격보호)

▶305(전기자동차 전해액누출과 전기충격보호)

▶500(저속차량)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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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개선방안 (결론)

1. 자동차 리콜범위의 정립

□ 자동차부속장치를 자동차리콜 대상에 포함시키고, 다수라는

단어를 법률규정에서 삭제

□ 안전결함 판정을 위한 결함평가위원회 설치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함판정을 위한 위원 구성

2 . 자동차 안전결함 및 품질문제의 리콜대상 이원화

□ 안전결함 문제 뿐아니라 품질문제도 리콜대상에 포함시키고

품질문제로 인한 리콜은 관계당국에 보고를 간소화

3 . 결함정보 수집망 구축

□ 결함정보 핫라인 설치·운영

□ 결함정보 수집기관(소비자보호기관, 경찰청, 보험회사 등)과

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4 . 결함시정조치 제도 개선

□ 신속한 결함정보의 보고 및 시정(현행: 결함정보를 안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것을 앞당길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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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통보 의무화(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신속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신문공고 병행)

□ 시정조치 결과를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로 보고토록 되어 있

는 사항을 2년간 분기별 보고로 완화

□ 시정조치율 향상을 위해 정부는 자동차등록자 현황자료를

제조업체에 지원

5 . 리콜제도 정착을 위한 벌칙 강화

□ 자동차안전결함과 관련한 보고의무 기피 및 허위자료 제출,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제조 및 판매, 조사기피 및 허위진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벌칙 조항의 마련

6 . 자동차 안전기준 항목의 정비

□ 형식적 내용의 안전기준 삭제 또는 별도 규정

□ 법규별로 분리 규정된 자동차안전기준 항목의 단일법에의

통합(우선적으로 타이어의 안전기준 통합)

□ 안전기준 항목의 확대(에어백, 학원·유치원버스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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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 항목

구 분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작자동차 등

안전기준

항 목

▲길이·너비 및 높이▲최저지

상고▲차량총중량 등▲중량분포

▲최대안전경사각도▲최소회전

반경▲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주행

장치▲조종장치등▲조향장치▲

제동장치▲완충장치▲연료장치

▲전기장치▲차대 및 차체▲연

결장치 및 견인장치▲후드걸쇠

장치▲도난방지장치▲승차장치

▲운전자의 좌석▲승객좌석의

규격▲접이식의자▲머리지지대

▲좌석안전띠장치등▲입석▲승

강구▲비상구▲통로▲물품적재

장치▲가스운송장치▲창유리▲

소음방지장치▲배기가스발산방

지장치▲배기관▲전조등▲안개

등▲후퇴등▲차폭등▲번호등▲

후미등▲제동등▲방향지시등▲

비상점멸표시등▲군용화장치▲

기타의 등화▲등화에대한 기타

기준▲후부반사기 등▲후사경▲

창닦이기 장치등▲반사광▲경음

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속

도표시장치▲운행기록계▲소화

설비▲경광등 및 싸이렌

▲길이·너비·높

이▲차량총중량▲

중량분포▲접지부

분 및 접지압력▲

원동기 및 동력전

달장치▲주행장치

▲조종장치▲조향

장치▲제동장치▲

완충장치▲연료장

치 및 전기장치▲

차 체 ▲ 승 차 장 치

및 물품적재장치

등▲방풍장치▲소

음방지장치 및 배

기 가 스 발 산 방 지

장치의 허용기준

▲배기관▲전조등

▲번호등▲후미등

▲제동등▲방향지

시등▲후부반사기

▲기타의 등화▲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경음기▲후

사경▲속도계

▲가속제어장치▲계

기판넬▲조향장치▲

제동장치▲연료장치

▲천정구조▲범퍼▲

운전자의 시계범위▲

차실내장재의 내인화

성▲후부안전판▲운

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좌석등받이▲

머리지지대▲팔걸이

▲햇빛가리개▲충돌

시의 승객보호▲좌석

안전띠장치등▲승강

구▲창유리안전성등

▲등화장치▲후부반

사기 등▲후사경▲창

닦이기장치등▲속도

계▲원동기출력▲전

자파장해방지장치▲

내부격실문▲부품 또

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시험기준

항목수 57개 항목 27개 항목 3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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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00년도 우리나라 자동차리콜 현황

제조업자 차 종 댓 수 리콜사유 비 고

현대자동차(주) 트라제 12,473 점화코일 불량

〃 〃 11,408
주배선간섭으로 전기장치 오작동 가능성, 2

열좌석등받이 각도불량

〃 EF 소나타 92,883 엔진오일누유

〃 트라제 21,559 점화코일 불량

〃 베르나 13,152 와이퍼모터 덮개불량

〃 그랜져XG 6,593 ECU 불량으로 엔진정지

〃 아반떼 13,484 가속제어복귀장치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기준

부적합

〃 뉴포터 255,009 배기관 덮개 불량

〃 아반떼XD 10 측면에어백 충돌센서 불량

〃 에쿠스 5,725 조향축 이음부위 충격시 기능상실

〃 아토스 21,264 다기능스위치 재질불량으로 파손

기아자동차(주) 카니발 37,488 후륜타이어가 휠하우스에 접촉

〃 타우너 10,991 조향피니언과 랙의 재질불량

〃

타우너

프레지오

프론티어

10,630

2,769

1,577

점화기 불량

라디에이터 캡 불량

라디에이터 캡 불량

〃 카렌스2.0 4,921 베이퍼라이져 연료공급조절 불량

대우자동차(주) 레조 19,982 가스 봄베 과충전
안전기준

부적합

BMW 레인지로버 42 코너보정용 고압파이프 균열

〃 디스커버리 44 엔진벨트 풀리 재질불량

크라이슬러
콩코드

비젼

60

32
로어콘트롤 암 균열

〃
닷지 캐러번

그랜드 캐러번

100

250
연료펌프 고정장치 고무실 불량으로 누유

〃
캐러번

그랜드 캐러번

16

34
창닦이기 연결부품(피봇) 불량

〃 체로키 40 에어백 작동장치 부식으로 오작동

〃 300M 2.7 27 어께벨트 높이 조절기 볼트 절손

〃 카라반 2.5L 50 조향핸들 고정용 볼트 구멍 균열발생

사브 사브9-5 135
고무서포트의 산화작용으로 컨트롤모드 회

로 연결 카드 연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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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차 종 댓 수 리콜사유 비 고

벤츠

S320

S500

S280

S430

15

5

4

5

에어컨 블로어 컨트롤 유니트 접지로 과열

발생

〃

S600

S500

S430

S320

S280

9

75

31

190

45

파워스티어링 오일프레셔 누유

볼보 S80 T6 29 볼조인트 내구성 저하로 유격발생

〃 S80 2.9 46 볼조인트 내구성 저하로 유격발생

〃 S80 2.4 12 볼조인트 내구성 저하로 유격발생

〃

S80 T6

S80 2.9

S80 2.4

29

46

12

볼 조인트 내구성이 낮아 유격발생

포드 익스플로러 436 타이어 트레드 벨트 분리

〃 익스플로러 304 전축 스웨이바 절손우려

〃 링컨 52 로어볼 조인트 볼트체결 토크부족

〃 재규어 46 로어볼 조인트 볼트체결 토크부족

계 544,139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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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미국의 자동차안전기준 항목

구 분 항 목 항목수

추돌사고

회피를

위한

안전기준

▲제어 및 표시▲기어변속레버시퀀스·스타터록·

변속브레이크 효과▲윈드실드 서리 및 안개제거장

치▲윈드실드 와이핑 및 워싱시스템▲유압브레이크

시스템▲브레이크 호스▲램프·반사장치 및 관련부

품▲공기타이어▲타이어시렉션 및 림▲후사경▲후

드래치시스템▲도난방지장치▲자동차브레이크액▲

재생타이어▲파워작동창문·파티션·천정판넬 시스

템▲승용차용 제외 공기타이어▲승용차용 제외 타

이어시렉션 및 림▲공기브레이크 장치▲이륜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이륜자동차 제어 및 표시▲엑셀

레이터 제어시스템▲경고장치▲승용차용 비공기타

이어▲스쿨버스 보행자 안전장치▲승용차브레이크

시스템

25개 항목

추돌사고

시

안전확보

를 위한

안전기준

▲내부충격에 의한 탑승자 보호▲머리부분 보호▲

운전대 충격으로부터 운전자보호▲조향제어후방이

동▲자동차유리▲도어잠금장치와 도어유지부품▲좌

석시스템▲탑승자충돌보호장치▲좌석벨트류▲좌석

벨트고정장치▲윈드실드마운팅▲어린이보호장치▲

측면충돌보호▲천장충격방지장치▲버스비상구 및

창문개폐장치▲이륜자동차헬멧▲윈드실드부위 침입

방지▲스쿨버스전복사고 보호▲스쿨버스차체 접합

부강도▲스쿨버스탑승자좌석과 충격보호▲후방충격

보호장치▲후방충격보호▲어린이보호 고정장치

23개 항목

추돌사고

이후

상해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연료시스템충실도▲내부물질의 인화성방지▲압축

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시스템▲압축천연가스용기

충실도▲전기자동차 전해액 누출과 전기충격보호

5개 항목

기 타 ▲저속차량 1개 항목

계 - 5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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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리콜 실적

(2000.1.1.-2001.5.31.)

단위(건)

대상차량
정보

수집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결과

안전

결함

주행중 엔진작

동정지현상이

있는 그랜져

XG 차량

41

설문조사

정비이력검토

전문가자문

그랜져XG3.0(A) 차량의 주

행중 엔진작동정지현상의

원인은 ECU와 관련한 부

품에 문제가 있음

관련차량 6,593대 차

량에 대해 ECU점검

및 프로그램 수정

○

주행중 역화현

상이 있는 카

렌스LPG 차량

25

설문조사

정비이력검토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카렌스LPG (1.8)차량의 주

행중 및 시동시 역화현상

의 원인은 LPG와 관련한

연료장치에 문제가 있음

(추정).

제조업체의 당원결함

시정권고 거절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

(2000.11.6일)

(2001.2.28일부터 관련

차량 131,107대의 에

어크리너 교체)

○

쇽업소버에 소

음이 있는 에

쿠스 차량

8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요철도로 주행시 소음발생

원인은 쇽업소버 승차감을

중후하게 하기 위한 강도

강화에 있음.

관련차량 4,000대

(3.5(A) 1,500대,

3.5(A) 2,500대)에 대

해 강도를 약하게 조

정

×

시동불량이 있

는 레조차량
23

설문조사

정비이력검토

전문가 자문

레조LPG (2.0) 차량의 열간

시 또는 재시동시 시동이

늦게 걸리는 현상의 원인

은 LPG연료파이프의 설계

상의 문제임.

관련차량 54,606대에

대해 개선된 LPG연

료파이프로 교체

×

인판넬 들뜸현

상이 있는 크

레도스·세피

아 차량

20

현장조사

제조업체 해

명서 검토

인판넬이 구입후 3년 경과

후 변형되면서 들뜸현상발

생원인은 본드작업 불량에

의한 것임.

관 련 차 량 ( 세 피 아

9,988대, 크레도스

5,982대)에 대해 무상

점검 수리

×

보닛·휀다등

이 변색되는

옵티마 차량

13

현장조사

제조업체 해

명서 검토

백색계열 옵티마차량의 홍

변 원인은 주요 조임부 조

임확인용 인주가 날려서

발생된 현상임.

관련차량 11,000여대

에 대해 광택 및 인

주제거작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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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대상차량
정보

수집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결과

안전

결함

쇽업소버에 오

일누유되는 EF

소나타 차량

52

현장조사

제조업체 해

명서 검토

쇽업소버내 실(seal)이 불

량하여 누유발생

관련차량 5-6만 여대

에 대해 무상으로 부

품교체

×

변속시 걸림현

상이 있는 무

쏘·코란도 차

량

언론

보도

현장조사

제조업체 해

명서 검토

변속기내 출력축을 고정시

키는 p arkin g p aw l과 연

동시키는 lost m otion

lever에서 간헐적으로 밀

려나와 p arkin g rod의 작

동궤적을 변화시켜 발생

개선품(p rkin g rod길

이를 3m m증가)으로

교체(무쏘 8,893대, 코

란도 4,884대)

×

쇽업소버에 소

음이 있는 스

펙트라 차량

8

현장조사

자료조사

제조업체 해

명서 검토

쇽업소버 소음은 오일실

상단 코너부 러버의 부착

상태 불안정으로 금속간

마찰에 의해 발생

관련차량 26,133대에

대해 관련 부품을 교

체

×

기어변속시 걸

림현상이 있는

베르나 차량

70

정보분석

제조공정확인

정비이력검토

전문가자문

변속기내 1단기어 또는 2

단기어에 맞물리는 슬리브

의 기어홈이 정확히 맞지

않아 발생

관련차량 46,277대에

대해 무상으로 부품

교환

×

클러치 작동시

소음이 있는

산타페 차량

20

정보분석

정비이력검토

전문가자문

유압라인에서 발생하는 작

동음으로 확인

관련차량 2,269대에

대해 무상으로 부품

(clu tch tu b 길이 변

경 및 ch am ber 부착)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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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미국의 리콜과 관련한 벌칙

민 사 형 사

위반내용 벌금액 위반내용 형 벌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동차 또

는 부속장치 판매·수입한 자

이 위반내용중 어

느 내용에 의한 규

정을 어긴 사람은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해 미국정부에

5,000$ 이하의 벌금

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각각의 자동

차 또는 그 부속장

비의 각 품목에 대

해서, 위 위법내용

에 의해 요구되는

행동을 수행하거나

허용하는데 실패하

거나 거부하는 각

경우에 대해 별도

의 위법행위가 발

생한다. 관련된 계

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최고액은

1,500만$이다.

개인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

을 입힌 자동차 및

부속장치가 안전결

함과 관련하여 장관

을 속일려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30166조의 보고요건

과 Title 18 U .S.C.

§1001을 위반한 자

Title 18의

벌 금 이 나

15년 이하

의 징역형

중 하나에

해 당 하 는

형벌을 받

음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

지 않는 자(인증라벨부착 위반)
자동차·타이어의 최초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를 기록·유지하지 않는 자

결함있다고 결정된 자동차나 부속장비의 소

유자·구매자·중개상에게 통지하지 않는 자

법규에 규정된 통지내용항목을 빠뜨리거나

통지수단대로 통지하지 않는 자
시정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조

치를 하지 않는 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또는 소송판결이 난

후 그 사실을 자동차소유자와 구매자에게 통

지하지 않는 자
고의로 자동차 또는 부속장비를 작동불능케

한 자

장관의 허가없이 재생타이어를 판매한자

운전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학교버스를 판매

한자
에어백사용설명서 내용을 규정대로 포함하지

않는 자

채권을 납부하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

결함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자동차 또는 부속

장치를 판매·임대한 자
이법의 면제차량이 아님에도 면제차량인 것

처럼 허위로 수입한 자(개인용도로 수입, 미

국밖에서 고용된 개인이 수입, 한시적으로

수입한 차량)
수입차량의 채권해제 요건을 위반한 수입업

자
결함있는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를 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수입한자

각종 검사·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기록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이 규정을 위반한자는 하루 한건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5,000

$이며, 매하루중 계속된 법률위반에 대한 최고액은 1,500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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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우리나라 자동차제작결함 관련 규정 위반 벌칙

위반내용 관련장치 과태료액 과태료 상한액

안전기준 부적합 자

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케 한 자

▲최대안전경사각도▲최소회전반경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조향장

치▲제동장치▲연료 및 전기관련장

치▲차체 및 차대▲연결장치 및 견

인장치▲소음방지장치▲배기가스발

산장치▲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30만원

100만원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창유

리▲소화기 및 방화장치
5만원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주행장치

▲조종장치▲완충장치▲등화장치▲

경음기 및 경보장치▲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후사경▲창닦이기

등 기타 시야확보장치▲속도계·주

행거리계 기타계기

3만원

안전기준 부적합 이

륜자동차를 운행하

거나 운행케 한 자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조향장

치▲제동장치▲연료장치▲차체▲소

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장치

20만원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5만원

▲기타 안전기준위반 차량 3만원

관계공무원의 조

사·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

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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